
사 재해 향  검토 의 대상 행 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의 

시기( 6조 1항 )

1. 행 계획

구분 상 행 계획  시

가. 국토·지역 계

획  도시  개

1) 「국토 본법」 12조에 른 국

토종합계획

계 앙행  

장과  시

2) 「국토 본법」 15조에 른 도

종합계획

계 앙행  

장과  시

3) 「국토  계획  이용에 한 법

률」 22조에 른 특별시· 역

시·특별자 시·특별자 도  도

시·군 본계획

계 행  장과 

 시

4) 「국토  계획  이용에 한 법

률」 22조 2에 른 시·군 도

시·군 본계획

계 행  장과 

 시

5) 「국토  계획  이용에 한 법

률」 30조에 른 도시·군 리계

획

계 행  장

과  시

6) 「지역 개   지원에 한 법

률」 8조에 른 지역개 계획

계 행  장

과  시

7) 삭  <2015.11.30.>

8) 「택지개 진법」 3조에 른 

택지개 지구  지

계 앙행  

장과  시

9) 「도시개 법」 4조에 른 도시

개 구역에 한 개 계획

개 계획 립 (다

만, 같  법 4조 1

항 단 에 해당하는 

경우에는 도시개 구

역 지  )

10) 「농어 법」 7조에 른 

농업생산  계획

계획 립 

11) 「농어 법」 54조에 른 

생 경 계획

계획 립 

12) 「지 소도   지원법」 4

조에 른 지 소도  종합 계획

계 앙행  

장과  시

13) 「도 개 진법」 6조에 른 

도 개 사업계획

사업계획 립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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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) 삭  <2015.11.30.>

15) 「 업도시개  특별법」 11조

에 른 업도시개 계획

개 계획 승인 

16) 「동· ·남해안  내륙권  

특별법」 12조에 른 동· ·

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 계획

개 계획 승인 

17) 삭  <2015.11.30.>

18) 「 구역 용에 한 특별법」 

4조 2항에 른 구역조 사

업에 한 계획

계 앙행  

장과  시

19) 「도시공원  녹지 등에 한 법

률」 16조에 른 공원조 계획

계획 결  

나. 산업  통단

지 조

1) 「산업입지  개 에 한 법률」 

6조에 른 국가산업단지  지

계 행  장

과  시

2) 「산업입지  개 에 한 법률」 

7조에 른 일 산업단지  지

계 행  장

과  시

3) 「산업입지  개 에 한 법률」 

8조에 른 농공단지  지

단지 지  

4) 「산업집   공장 립에 

한 법률」 3조에 른 산업집

 본계획

계 앙행  

장과  시

5) 「산업집   공장 립에 

한 법률」 23조에 른 지역  

지

국토 통부장 과 

 시

6) 「 류시  개   운 에 한 

법률」 22조에 른 일 류단지 

지  또는 같  법 22조 2에 

른 도시첨단 류단지 지

계 행  장

과  시

7) 「사회 시 에 한 민간 자

법」 10조에 른 민간 자시 사

업 본계획

계획 립 

8) 「자 역지역  지   운 에 

한 법률」 4조에 른 자 역

지역  지

획재 부장 과 

 시

9) 「경 자 구역  지   운 에 

한 특별법」 4조 4항에 른 

경 자 구역개 계획

계 행  장

과  시

10) 「 산업진  본법」 25조

에 른 산업단지조 계획

계획 립 

다. 통시  건 1) 「철도건 법」 7조에 른 철도 계 앙행  



건 본계획 장과  시

2) 「도시철도법」 6조에 른 노

별 도시철도 본계획

계 부처  장과 

 시

3) 「농어 도  법」 7조에 

른 도 계획

계획 립 

4) 「항공법」 89조 2항에 른 공

항개 본계획

계 앙행  

장과  시

5) 「 도권신공항건  진법」 4

조에 른 신공항건 본계획

계 앙행  

장과  시

라. 하천  이용  

개

1) 「 건   주변지역지원 등에 

한 법률」 7조에 른 건 본

계획

계 행  장

과  시

2) 삭  <2015.11.30.>

마. 자원  해양 

개

1) 「공 면 리  매립에 한 

법률」 22조에 른 공 면매립 

본계획

계 앙행  

장과  시

2) 「어 ·어항법」 19조에 른 

어항개 계획

계획 립 

3) 「항만법」 41조에 른 항만

후단지개  종합계획

계 앙행  

장과  시

4) 「신항만건 진법」 3조에 

른 신항만건 본계획

계 시·도지사  

계 앙행  

장과  시

5) 「마리나항만  조   리 등에 

한 법률」 8조에 른 마리나항

만  조   개  등에 한 사업계

획

계 앙행  

장과  시

. 산지개   골

재채취

1) 「임업  산  진 진에 한 

법률」 23조에 른 산 진 본

계획

계획 립 

2) 「임업  산  진 진에 한 

법률」 23조에 른 시·도, 시·

군·구 산 진 계획

계획 립 

3) 「산림 · 양에 한 법률」 

14조에 른 자연 양림조 계획

계획 승인 

4) 「장사 등에 한 법률」 5조에 

른 시·도, 시·군·구 지 등  

계획

계획 립 

5) 「 업법」 85조에 른 업 

본계획

계획 립 



6) 삭  <2014.3.11>

사. 단지 개  

 체 시

1) 「 진 법」 49조 1항에 

른 개 본계획

계획 립 

2) 「 진 법」 52조에 른 

지  단지 지

지  

3) 「청소 동진 법」 47조에 

른 청소 지구  지

계 행  장

과  시

고

   1.   행 계획  사 재해 향  검토 를 하여야 하는 행 계획  범

는 개별 법 에  하는 에 라 립·지  등  하 는 행 계획  상 

규모에 해당하는 경우(「도시공원  녹지 등에 한 법률」 16조에 른 

공원조 계획  경우 부지면 이 5천 곱미  이상이거나 이가 2킬 미  

이상인 경우  한 한다)를 말한다. 

   2.   가목5)에 른 도시·군 리계획  경우 다  각 목  어느 하나에 해

당하는 경우에만 사 재해 향  검토 를 한다.

    가. 「국토  계획  이용에 한 법률」 34조에 른 도시·군 리계획  

(지구단 계획만 하는 경우는 외한다)

    나. 「국토  계획  이용에 한 법률」 36조 1항 1 라목에 른 녹지지

역  같   가목부  다목 지  규 에 른 주거지역·상업지역 또는 공

업지역  변경하거나 같  항 2 부  4 지  규 에 른 보

리지역·생산 리지역·농림지역·자연 경보 지역 또는 용도가 지 지 않

 지역  같  항 2 다목에 른 계획 리지역  변경하는 경우

    다. 「국토  계획  이용에 한 법률」 43조에 른 도시·군계획시  

결 하는 경우(부지면 이 5천 곱미  이상이거나 이가 2킬 미  이상인 

경우  한 한다)

   3. 하나  사업 목  하여 같 지역  상   이상  행 계획  립·

지 하는 경우에는  립·지 하는 행 계획 단계에  사 재해 향  검토

를 하 ,  립·지 하는 행 계획 단계에  재해 책  시하  

어 운 경우에는 다  행 계획 단계에  를 할  있다.

2. 개 사업

구 분 상 개 사업  시

가. 국토·지역 계

획  도시  개

1) 「국토  계획  이용에 한 법

률」 56조에 른 개 행  허가

개 행  허가 

2) 「국토  계획  이용에 한 법

률」 88조에 른 도시·군계획

시 사업 실시계획

실시계획 인가 

3) 「지역 개   지원에 한 법

률」 23조에 른 지역개 사업에 

계 행  장

과  시



한 실시계획

4) 삭  <2015.11.30.>

5) 「도시개 법」 17조에 른 도

시개 사업 실시계획

실시계획 인가 

6) 「택지개 진법」 9조에 른 

택지개 사업 실시계획

실시계획 승인 

7) 「공공주택건  등에 한 특별

법」 17조에 른 공공주택지구계

획

실시계획 승인 

8) 「고등 법」 4조에 른 학

 립

학 립 인가 

9) 삭  <2014.3.11>

10) 「농어 법」 9조에 른 

농업생산  사업 시행계획

( 지 신 ·재개 , 간척·매

립·개간사업만 해당함)

시행계획 립 

11) 「농어 법」 59조에 른 

생 경 사업 시행계획(농어

마  건 ·재개 사업, 주생

권개 사업만 해당함)

시행계획 립 (다

만, 마 시행계획

이 포함 어 있는 경

우에는 실시계획 승

인 )

12) 「지 소도   지원법」 7

조에 른 지 소도 개 사업

개 사업 승인 (다만, 

국가 또는 지 자 단체

 경우 개 사업 시행 

)

13) 삭  <2015.11.30.>

14) 「도시  주거 경 법」 28

조에 른 도시·주거 경 사업 

시행인가(주택재개 ·도시 경

사업만 해당함)

시행 인가 

15) 「주택법」 16조에 른 주택

건 사업 또는 지조 사업

사업계획 승인 

16) 「국 ·군사시  사업에 한 

법률」 6조에 른 국 ·군사시

사업 실시계획

실시계획 승인 

17) 「 업도시개  특별법」 12조

에 른 업도시개 사업에 한 

실시계획

실시계획 승인 

18) 「동· ·남해안  내륙권 실시계획 승인 . 다



 특별법」 14조에 른 동·

·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 사

업에 한 실시계획

만, 사업시행자가 국

가인 경우에는 실시

계획  

19) 삭  <2015.11.30.>

20) 「 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13

조에 른 경지역  사업

사업  시행승인 . 

다만, 사업시행자가 

국가나 지 자 단체

인 경우에는 사업시

행계획 립 

21) 「 구역 용에 한 특별

법」 13조에 른 구역조

사업에 한 실시계획

실시계획 승인 

나. 산업  통단

지 조

1) 「산업입지  개 에 한 법

률」 17조에 른 국가산업단지

개 실시계획

계 앙행  

장과  시

2) 「산업입지  개 에 한 법

률」 18조에 른 일 산업단지

개 실시계획

계 행  장

과  시

3) 「산업입지  개 에 한 법률」 

19조에 른 농공단지개 실시계

획

실시계획 승인 

4) 「산업집   공장 립에 

한 법률」 13조에 른 공장 립등

공장 립등 승인 

5) 「 소 업진 에 한 법률」 31

조에 른 단지조 사업  실시계획

실시계획 승인 

6) 「 류시  개   운 에 한 

법률」 9조에 른 류 미 사업

공사시행 인가 

7) 「 류시  개   운 에 한 

법률」 28조에 른 류단지개 실

시계획

계 행  장

과  시

8) 「 통산업 법」 29조에 

른 공동집 송  지

 지  

9) 「사회 시 에 한 민간 자

법」 15조에 른 민간 자시

사업실시계획(별  1  상 개 사

업에 포함 는 경우만 해당함)

실시계획 승인 

10) 「경 자 구역  지   운

에 한 특별법」 9조에 른 경

자 구역개 사업 실시계획

실시계획 승인 



다. 에 지 개 1) 「 원개 진법」 5조에 른 

원개 사업 실시계획

계 앙행  

장과  시

2) 「집단에 지사업법」 22조에 

른 집단에 지공사계획(열원시

만 해당함)

공사계획 승인 

라. 통시  건 1) 「철도건 법」 9조에 른 철

도건 사업실시계획(노 ·궤도시

만 해당함)

실시계획 승인 

2) 「도시철도법」 7조에 른 도

시철도사업계획

사업계획 승인 

3) 「농어 도  법」 8조에 

른 도 사업계획

사업계획 승인 

4) 「도 법」 31조에 른 도 공

사(신   개축만 해당함)

공사 시행 

5) 「항공법」 95조에 른 공항개

사업 실시계획(부지조 이 

는 경우만 해당함)

실시계획 승인 

6) 「 도권신공항건  진법」 7조에 

른 신공항건 사업실시계획(부지조

이 는 경우만 해당함)

실시계획 승인 

마. 삭  <2015.11.30.>

. 자원  해양 

개

1) 「어 ·어항법」 23조에 른 

어항개 사업계획

사업시행 허가 (다

만, 국가 또는 지 자

단체  경우 계획 

립 )

2) 「항만법」 10조에 른 항만공

사실시계획

실시계획 립 (다만, 

리청에  실시계획  

립하는 경우에는 승인 

)

3) 「신항만건 진법」 8조에 

른 신항만건 사업실시계획

실시계획 승인 

4) 「공 면 리  매립에 한 

법률」 38조에 른 공 면매

립실시계획

실시계획 승인 

5) 「마리나항만  조   리 등

에 한 법률」 13조에 른 마

리나항만 개 사업  실시계획

실시계획 승인 

6) 「어 ·어항법」 7조에 른 

어 종합개 사업계획

사업계획 립 



사. 산지개   골

재채취

1) 「산림자원  조   리에 

한 법률」 9조에 른 임도 

임도  

2) 「 임 업   산  진 진

에  한  법 률 」  2 5 조 에 

른  산 개 사 업 계 획

사업계획 승인 

3) 「골재채취법」 22조에 른 골재

채취(하천골재만 해당함)

허가 

4) 「장사 등에 한 법률」 13조

에 른 공 지  

지  

5) 「장사 등에 한 법률」 14조

에 른 사 지  

지  허가 

6) 「 탄산업법」 39조 9에 른 

탄 지역진 사업계획

계 앙행  

장과  시

7) 「 업법」 42조에 른 채굴계

획(실  훼손하는 면   

함)

채굴계획 인가 

8) 「산지 리법」 14조에 른 산

지 용

산지 용허가 

9) 「산지 리법」 25조에 른 토

채취

채취허가 

10) 「산지 리법」 29조에 른 

채 단지  지

계 행  장과 

 시

아. 단지 개  

 체 시

1) 「 진 법」 54조에 른 

지 또는 단지 조 계획

조 계획 승인 

2) 「 진 법」 15조에 른 

사업계획

사업계획 승인 

3) 「체 시  ·이용에 한 법

률」 12조에 른 등  체 시 업

사업계획

사업계획 승인 

4) 「 천법」 10조에 른 천개 계

획

개 계획 승인 

5) 「청소 동진 법」 48조에 

른 지구조 계획

조 계획 승인 (다

만, 특별자 도지사·

시장·군 ·구청장

이 립하는 경우에는 

립 )

고

   1.   개 사업  사 재해 향  검토 를 하여야 하는 개 사업  범

는 개별 법 에  하는 에 라 허가·승인 등  하 는 개 사업  부



지면 이 5천 곱미 (「국토  계획  이용에 한 법률」 56조에 른 

개 행  허가  경우에는 같  법 시행  55조 1항에 른 용도지역별 

개 행 허가  규모를 과하는 경우  한 하며, 「산업집   공장

립에 한 법률」 13조에 른 공장 립 승인  경우에는 1만 곱미 ) 

이상이거나 이가 2킬 미 (「산림자원  조   리에 한 법률」 9

조에 른 임도  경우에는 4킬 미 ) 이상인 경우  한다. 다만, 개 사

업 부지  부가 법 12조에 른 자연재해 험개 지구 또는 법 25조 3

에 른 해일 험지구에 포함 는 경우에는 모든 상 개 사업에 하여 사

재해 향  검토 를 하여야 한다.

   2. 같  지역에   에 른 사 재해 향  검토  상이 는 개 사업

  이상 시행하 는 경우에는 가장  시행하는 개 사업 단계에  

하 , 가장  시행하는 개 사업 단계에  재해 책 시가 어 운 경

우에는 그 다 에 시행하는 개 사업 단계에  할  있다.

   3. 같 사업자가 같 향권역에  같  종류  사업 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

규모  합이  상 범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를 하여야 한다.

   4. 다른 법 에 라 승인 등   것  는 사업  개 사업  

상 규모(부지면 )가 고 1 에 른 사 재해 향  검토 를 하여야 하

는 개 사업  범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 재해 향  검토 를 하여야 한

다.


